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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05년 최초 도입되고 2019년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감사로 전환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이 강화된 이래, 기업들은 업무 프로세스와 통제활동 등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재무 보고의 질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중대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이 많지 않음에도, 최근 수년 간 지속적인

자금횡령 등 부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동 제도의 효용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에서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자율규정에서

시행세칙으로의 법규화, 자금관련 부정위험 평가 및 구체적 통제활동 내용의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또 한번의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필수절차를 법규화한 것은 내용상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평가 및

보고는 이전과 다르게 법의 영역에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금 관련 부정위험 평가 및 통제

활동을 정보이용자에게 공시토록 한 것은 자금 부정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을 상기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 당국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 리스크 뿐만

아니라 부정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리수준 점검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일까?

필자는 ①통제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나, 사후적으로 적시 적발이 가능한 유효한

통제이어야 하고, ②통제가 업무매뉴얼과 연계되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되어 별도의 업무부담

없이 Compliance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한 통제 활동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통제 활동의 정책과 절차와의

연계를 통한 내재화'를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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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례 1 - 통제활동이 회사의 정책과 절차(업무매뉴얼)와 연계되어 내재화된 회사의 감사 사례

내용

A사는 글로벌 전자부품 등의 제조·판매 그룹의 한국 내 종속회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용함에 있어서
해외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룹사의 통일된 정책 및 업무매뉴얼을 적용하여 A사의 업무매뉴얼 정비 및
통제기술서를 작성했다. A사 고유의 프로세스 및 통제는 별도로 업무매뉴얼화 하여 업무매뉴얼에 내재화시켜 당
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 수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의 시사점은 이렇다.

• 통일된 글로벌 정책과 업무매뉴얼 적용으로 업무의 통일화 가속화

해외 모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그룹 내 일관된 정책 및 규정 체계를 수립하고, 연결회계정책 외에도 각
프로세스·업무·부서별로 업무매뉴얼이 상세히 구비되고 있었다. 가급적 기존 업무매뉴얼의 업무절차와
통제활동을 베이스로 A사의 업무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통제기술서 작성의 기초로 삼아 프로세스 및 통제의
통일화를 가속화 하였다.

• 회사 주도의 실질적 위험평가 및 내부통제 구축

A사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지 않고 각 현업부서 주도로 해외 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각 사업
영역별, 업종별, 지역별, 프로세스별 특성을 감안한 그룹사의 표준 리스크 항목의 질문지를 기초로
업무매뉴얼과 통제활동을 Link 되도록 통제기술서를 작성했다. 또한, 미비한 업무매뉴얼은 다시
보완함으로써 업무프로세스 및 구성원의 일상적인 활동에 통제활동을 내재화시켰다.

• 업무감사의 일환으로 동시에 수행된 설계·운영평가

중요 리스크에 대응하는 업무프로세스 및 통제활동이 업무매뉴얼과 Link되어 통제기술서로 정립되어
있 고 , 설 계 ·운 영 평 가 가 내 부 업 무 감 사 의 일 환 으 로 도 동 시 에 수 행 되 어 현 업 임 직 원 들 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팀이나 전담 조직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외부감사 절차

모회사 내부 감사팀의 요청에 의한 외부감사 시에 모회사 내부감사팀도 동석하여 각 통제 활동에 대한
통제수행자를 대상으로 감사팀 주도로 인터뷰 및 문서 검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내부 감사팀도 실무적
내부감사 관점에서 추가 질문하는 등 평가업무에 적극 참여했다. 이 덕분에 감사팀은 통제수행자의 적격성
및 운영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내부 감사팀은 A사가 자체 평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었다.

• 실효적인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

설계·운영평가 감사결과 보고를 감사인과 내부감사팀이 함께 대표이사, CFO, 현업의 부서장 및
통제수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평가 결과가 명확히 조직구성원에게 전달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제대로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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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 2 - 연결내부회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본사 주도 구축 및 예비평가 운영 컨설팅 사례

내용

B사는 제조업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이 되는 국내외 종속기업의
수가 다양한 국가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여 통제의 일관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다수의 해외
종속기업의 경우, 통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인력과 현지 실무자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본사 주도하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축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또한, 구축 완료 후 외부감사 개시
이전에 사전 점검 및 예비 평가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다. 동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본사 주도방식 통제 구축 및 운영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전 향후 통제 구축 및 운영 방식을 ‘본사 주도방식’과 ‘종속기업 위임방식’을
놓고 고민하였다. US SOX 등 타 국가의 유사 제도를 선 도입한 여러 타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볼 때 두 가지
방식을 각각 적용하거나 혹은 혼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해외 종속기업의 인력
및 지식·경험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자칫 종속기업의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자문용역
회계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는 ‘본사 주도방식’을 권고하였으며 회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규모와 업종 등 기타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을 그룹핑 하였다. 규모가 크고
프로세스가 다양한 종속기업을 선제적으로 본사 주도 하에 구축 후, 해당 결과물을 다른 유사 종속기업에
수평 전개(Roll-out)하는 방식으로 구축 업무를 진행하였다. Roll-out 시에도 본사 주도 하에 구축을 직접
수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종속기업이 타 자문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업무 진행하는 경우 업무산출물 리뷰,

정기적인 미팅 등을 통하여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다. 예비평가 및 통제 설계·운영평가 과정에서도 본사
내부회계 담당부서 인원들을 각 종속기업별로 배정하였다. 협조가 더디거나 중요한 이슈가 발견된
종속기업의 경우, 내부회계 자문용역 회계법인과 종속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본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 정기적인 교육제공 및 동영상 제작

회사는 자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구축 단계 및 후술할 사전 점검 및 예비평가 기간 동안 종속기업별로 평균
월1회 이상 비대면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때 각 종속기업 실무자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사에
구축된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실무 가이드를 전달하였다. 특히 평가 문서 작성
및 모 집 단 검 증 , 증 빙 첨 부 등 에 있 어 통 제 평 가 단 계 에 서 의 비 효 율 을 최 소 화 하 고 자
변화관리/설계평가/운영평가 각 단계별로 문서 작성 및 기타 실무 요령에 대한 영문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애로 사항을 감소시켰으며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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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 2 - 연결내부회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본사 주도 구축 및 예비평가 운영 컨설팅 사례 (계속)

내용

• 감사 개시 전 사전 점검 및 감사인 협의 진행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회사는 감사 개시 1년전 통제 구축을 마무리하고, 구축 이후 1년간 사전 점검 및 예비
평가(Dry-run)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해당 기간에 식별된 통제미비점에 대해서는 자문 회계법인과
긴밀히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미비점 해결방안의 수행 주체와 기한을 결정·공유한 후 정기적인 회의
및 수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외부감사 이전에 해결함으로써 감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였다. 또한, 동 기간 동안 각 종속기업별 통제기술서 등 구축 용역 산출물을 본사 및
종속기업 감사인에게 전달하고 사전 점검을 요청하여 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 논의·해결함으로써
감사대상연도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2. 마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어느 덧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척 되어 익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익숙함은 외부감사인이나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실효성에

대한 고민 없이 자칫 감사 대응을 위한 형식적 측면에 치우친 통제검증 업무를 반복하는 일로 치우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평가·보고 기준의 법규화, 연결기준 자금부정 통제활동 공시강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그룹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수준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부정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형식적인 위험평가는 형식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초래한다. 그룹 차원에서 본사

주도 하에 현재 설계·운영되고 있는 통제가 기업의 실제 리스크 관리에 충분하고 실효적인지 반문하고, 실질적이고

정교한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통제 활동이 유효한지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과 업무매뉴얼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제

활동을 업무과정에 내재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컨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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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우리 기업의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등의 Governance(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는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재벌) 총수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면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일상화되어 있다. 특히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의 공평한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나

기업집단 이익에만 충실하면서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개미투자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공정한

투자이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심화되고 있다.

주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 신사업에 성공하였으나, 막상 그 투자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해야 할 시점에서는 신기술, 신사업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한 후 별도 상장하여 기존 주주들에게는

투자이익을 환원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사업이야말로 투자한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성공한 신사업을 떼어내면서 오히려 투자한 모기업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게 되어 모기업의

소수주주들 피해가 심각하다. (이상 김남근 국회의원 상법개정 제안이유에서 발췌)

현재 국회의원들은 기업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이 아니라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만을 취하는 이유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개정안 발의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I. 현행 충실의무의 규정

이사는 상법상 선관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부담한다. 통상 충실의무는 이사

개인과 회사의 이해상충에 관한 의무로, 선관주의 위반시와 달리, 이를 위반할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에 의해 이사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전체적으로 공정하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면책이 가능하다.

현행 상법은 충실의무에 관하여 포괄규정으로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하에 개별규정으로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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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충실의무의 개정논의

1996년 10월 A사가 주당 최저 85,000원으로 평가받던 주식 125만여 주를 주당 7,700원으로 발행한 뒤

주주들에게 배정하였으나 주주의 97%가 위 주식을 인수하지 않자, B사 사장 등 B사 회장의 자녀들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를 인수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B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은 당시 A사 전·현직 이사들을 기소하였다.

2009년 5월 29일 대법원 선고에서 주된 쟁점은 주식 발행이 주주 배정 방식이었느냐 제3자 배정 방식이었느냐

였다. 당시 대법원 다수 의견은 주식 발행이 주주 배정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다수 의견은 A사 주주들이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는 주주들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결하였다.

(당시 대법원 소수 의견은 A사 주식 발행이 실질적으로 제3자 배정이었고,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이 A사 이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주주들이 신주 등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와 이사회가 기존 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지배권의 객체인 주식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데,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을 확보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회사 지분비율의 변화가 기존 주주 자신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배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에게 임무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뿐, 주주들에 대하여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무죄선고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들”에 대하여

확대하자는 것이 현 개정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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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사는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대다수의 상법학자들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당연히 주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포함하므로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상법상 이사는 개인 주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충실의무 조항에 개정안들이 제시하는 ‘회사‘ 외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등의

문구를 추가한다고 해도 종전과 달라질 것은 없다는 것이다. 즉 현행법으로도 A사 주식 사례에서 이사가 지배주주

개인을 위해 불법적이거나 지배주주 또는 주요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회사(또는 전체 주주)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연히 충실의무 위반으로 배임죄나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전체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총주주’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행위 증가,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갈등만 초래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미국 대부분의 회사법상 ‘회사 및 주주’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는 ‘회사와

주주’ 또는 ‘회사와 그 주주’에 대한 의무(duty to the corporation and its shareholders) 라는 표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우리 법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이익이 곧 주주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은 회사운영에 있어 당연한 기본원칙이다.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하여야

하고, 이것이 곧 주주의 이익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것이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이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컨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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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Big 4 회계법인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굳건하게 받고 있다. Big 4 회계법인은 언제

어떻게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

Big 4 회계법인은 영국에서 출발하였다.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영국 정부는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철도건설을 정부가 아닌 민영회사에서 추진하게 하였다. 민영 철도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채권(bond)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민영 철도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믿지 못해

투자를 주저하였고, 민영 철도회사는 결과적으로 자금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민영 철도회사가 제3의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재무제표를 감사받아 제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공한 민영 철도회사의 채권이 더 잘 판매되고, 해당 채권의 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회계감사가 확산된 것이다. 이후 영국 왕실은 선발된 회계전문가에게 직접

칙허회계사(CA: Chartered Accountant)라는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개인자격의 칙허회계사(CA)가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계법인으로

조직화되었고, 수많은 개인 칙허회계사(CA) 또는 회계법인이 서로 경쟁하며 재무제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유독 8개의 회계법인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신뢰를 받았는데 이를 Big 8이라고 한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다. 그 과정에서 Big 8의 주된

활동무대도, 미국 뉴욕의 Wall Street에 집중되었다. 1980년대 들어 Big 8간에도 경쟁이 치열하였는데, 당시에는

주로 매출액 순위(rank)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과정에서 Big 8 중 두 개의 회계법인이

합병(M&A)함으로써 순위를 높였고 그 후 짧은 시간 내에 또 다른 두 개의 회계법인 합병하여 곧바로 Big 6 체계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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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두 개의 회계법인(PriceWaterhouse와 Coopers & Lybrand)이 다시 합병하여 Big 5로

재편되었는데, 이 때는 미국 의회에서 두 회계법인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민간기업간의 합병을 의회가 제동을

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 때 의회가 두 큰 회계법인의 합병을 우려한 것은 바로 독과점(monopoly or

oligopoly)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Big 6는 미국 상장법인의 90%이상을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줄어들게

되면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 자본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미국은 반독점법(antitrust law)이 다수 있다.

Sherman Act, Alayton Act, Robinson-Patman Act 그리고 Federal Trade Commission Act가 그것이다.

그만큼 반독점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독과점이 발생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품질(quality)은 낮아지고 가격(price)은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Big 6에서 Big 5로 재편될 때 의회가 합병을 승인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문제를

정밀조사하였다. 이 때 가장 우려한 문제는 바로 감사품질(audit quality)은 떨어지고 감사보수(audit price)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려는 의회의 조사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헌은 다음과 같다.

내용

(1) Tonge, S. D., and C. W. Wootton. 1991. Auditor Concentration and Competition among the Large

Public Accounting Firms: Post-merger Status and Future Impl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0: 157-172.

(2) Wootton, C. W., and S. D. Tonge. and C. M. Wolk. 1994. Pre and Post Big 8 Mergers: Comparison of

Auditor Concentration. Accounting Horizons 8(3): 58-74.

많은 우려 속에서도 민간 기업들간의 합병을 가로막는 것은 미국같이 소송위협이 높은 국가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1998년 미국 의회는 합병을 승인하였는데 그것이 현재 삼일회계법인과 프랜차이즈

관계를 가지고 있는 PwC(PriceWaterhouse Coopers)이다.

<표 1> 의회 조사 보고서 등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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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001년 Enron의 회계부정사건이 터지면서 Enron을 회계감사하였던 아더앤드슨 회계법인이 사라지고

Big 4로 다시 재편되었다. 의회에서 우려하던 독과점 현상이 현실화되었다는 우려가 심해졌다. 그렇다면 Big

회계법인의 숫자는 합병 등으로 줄어들기만 할 뿐 왜 증가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시기에

회계감사를 연구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내놓은 연구주제는 바로 다음과 같다.

내용

(1) 아더앤드슨 회계법인이 사라지고 난 후 회계감사시장은 독과점 폐해가 현실화되었는가?

(2) 아더앤드슨 회계법인이 연루된 회계부정이 자본시장에 미친 효과

Big 8에서 시작하여 최종 Big 4로 재편되는 과정이 자본시장에 무슨 우려할 만한 영향이 있었기에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오직 이 분야를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이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전문가로서 사회를

리드(leading)하는 분들일 것이다. 올바른 정책 당국자들은 책임의식 또한 높을 것이다. 그들은 먼저 걱정하고

100 년 에 한 번 경 험 할 수 도 있 는 이 례 적 인 문 제 에 까 지 관 심 을 가 짐 으 로 써 국 가 와 사 회 를

지속가능(sustainable)하게 한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미국은 연방에서 회계법인의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 회계사회(State

Board of Accountancy)에서 발급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00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존재한다. 매일 회계법인

면허가 발급되고 청산되니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조차 어렵다.

1980년 대 Big 8일 때도 미국에서는 10,000개 이상의 회계법인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1등부터

10,000등까지의 회계법인이 존재하였을 것인데 8개 중 두 개 회계법인이 합병되어 6개로 전환된 후에도 후속

9위와 10위가 새롭게 Big 8에 포함되어 자본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자본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Big 회계법인은 합병과 해산이라는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기만 하였지 어느 누구도

새로이 명성을 얻어 Big Accounting Firm의 대열에 진입하지 못했다.

<표 2> 2000년대 초반 회계감사 연구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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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2024년 미국에서 20대 회계법인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열(rank)한 것이다. 막대의 크기를 보면

Deloitte가 독보적으로 1위에 rank되어 있으며, 1위~4위와 5위의 막대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자본시장 신임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0,000개가 넘는 회계법인 중

상위 4개 회계법인과 그 이하 회계법인간 매출액은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80년대 Big 8에서 Big 6, Big 5

그리고 2002년 Enron 사건을 거치면서 Big 4로 전환되는 격변기 속에서 어떤 회계법인도 자본시장의 신임을

추가로 받아 Big Firm에 진입할 수 없었다. 회계법인의 매출액은 고객의 신임을 받아 대가를 수령한 것이니

회계법인의 매출액의 크기는 곧 그 회계법인의 명성과 위상을 나타낸다.

Deloitte

PwC

EY

KPMG

BDO

RSM

Grant Thornton

Nexia International

Crowe Horwath

Baker Tilly

672억USD (93조 9,840억원)

554억USD (77조 4,600억원)

512억USD (71조 5,680억원)

364억USD (50조 9,236억원)

140억USD (19조 5,860억원)

80억USD (11조 1,920억원)

57.2억USD (8조 28억원)

50억USD (6조 9,950억원)

43억USD (6조 30억원)

43억USD (6조 30억원)

<그림 1> 2024년 상위 10대 회계법인 - 글로벌 전체 매출액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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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생존하는 Big 4는 그 역사가 100년에 육박한다. 오랜 역사동안 수많은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얻은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 결국 Big 4가 지금처럼 높은 명성과 브랜드를 유지한 것은 바로 오랜 역사동안 자본시장으로부터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 물론 Big 4는 합병 등을 통해 규모만 키운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는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산업별로 전문화(industry specialization)를 도모하였다.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것만이 명성과 브랜드를 더 높인다고 생각하여 소속 공인회계사를 백화점식으로 투입하지

않고 산업별로 전문화하여 인력을 양성한 것이다.

🅒 Big 4 회계법인들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AICPA의 peer review라는 품질관리시스템을 받아 품질을

개선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2년 Sarbanes-Oxley Act 후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AICPA의 peer

review를 의무화하였는데 Big 4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AICPA의 peer review를 받아왔다.

🅓 회사의 규모가 커지자 Big 4들은 수작업 감사기법으로 한계를 느낀 나머지 대규모 투자를 통하여

전산감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 member firm에 보급하였다. 또한 Big 4 international은 보다 효과적인

감사기법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교육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이미 명성이 인정된 Big 4의 경우 partner들이 공통으로 부담하여3) 투자할 유인이 있지만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partner들이 법인의 명성으로 자기 생애에 추가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 배당을

희생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할 유인이 낮을 수 있다.

이러한 Big 4의 노력은 10,000개가 넘는 회계법인을 4개와 나머지라는 이분시장을 만들게 되었고 어떤 중소형

회계법인도 범접하거나 Big 4를 대체하기 어렵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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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회사가 회계법인을 교체할 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Big 4에서 중소형 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을 때 투자자들의 우려와 주가하락은 더 크게

관찰되었다. 다음 논문은 그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용

(1) Knechel et al. (2007) Does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Matter? Evidence from Market Reaction

to Auditor Switches

(2) Chung et al.(2010) Market reaction to auditor switching from Big 4 to third-tier small accounting

firms

(3) Louis(2005) Acquirers' abnormal returns and the non-Big4 auditor clientele effect

<표 3> 회계법인 교체에 따른 현상 관련 논문

신용평가회사도 이와 유사한 역사와 현상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신용평가회사가 있지만 정작 세계가

신뢰하는 신용평가회사는 Moody’s, Standard & Poor's와 Fitch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림 2> 글로벌 Top 신용평가회사

이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들은 국가의 신용평가등급도 발표하는데, 국가의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들이 국제적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자본조달비용이 달라진다. 심지어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들 기관들의

신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국가에는 Junk라고 결론 내리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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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일제히 경제적 위기를 겪던 1997년 전후로 이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일본은 자국의

신용평가회사도 다른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떠한가? 그 누구도 일본의

신용평가회사를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로 보아 믿고 의존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그 한계를 알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호시탐탐 미국 뉴욕의 대규모 투자은행을 인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계의

자본시장이 짧은 시간 내에 자금의 투자만으로 신뢰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저자가 전해 드리는 정보들은 결국 자본시장에서 Big 4 회계법인은 그 숫자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명성과 브랜드는 오랜 역사동안 자본시장에서 검증됨으로써 가능한

것이지 단시일 내에 새로운 이름으로는 자본시장을 지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자본시장 선진국 기업들은 Big 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음으로써 Big 4 회계법인의 명성을 기업이

차용하고자 한다. 기업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Big 4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 보자!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컨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전략 및 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문화의 실패는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기업문화는

이사회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중요한 분야임

□ 이사회는 현행 관행과 프로세스가 기업문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문화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업문화는 이사회가 감독해야 할 중요한 분야이다. 기업 전략 및 리스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문화의

실패는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반면, 긍정적인 기업문화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즈니스 및 재무적

회복탄력성 확보, 평판 및 영업권 확보, 임직원의 위법 행위 감소, 임직원의 참여도 및 생산성 향상 등의 영역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임직원, 투자자, 규제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고용,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규제 집행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는 현재의 관행과 프로세스가

기업문화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강화하고, 이를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번 CCG 아젠다는 이사회가 기업문화를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기업거버넌스협회

(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기업문화에 대한 정의를 승인하는 이사회의 역할, 기업문화 감독의 주요 주체, 이사회에 보고되는 정보의

내용, 빈도 및 보고 주체, 그리고 주주와의 소통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1) 딜로이트글로벌Centerfor Board Effectiveness,「Board PracticesQuarterly -Board oversightof culture」,2024.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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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미기업에서 기업 법무 및 주주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3) 2023년 12월 기준 상장법인 시가총액: 대형 상장법인 44% (100억 달러 이상), 중형 상장법인 51% (20억~100억 달러) 및 소형 상장법인 5% (20억 달러 미만).
응답자 산업분포; 에너지, 자원 및 산업 31%, 금융 서비스 27%, 소비재 19%, 기술, 미디어 및 통신 8%,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4%

4)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oard Practices Report - Common threads across boardrooms」

서베이 결과

응답자들은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ies) 2), 고문변호사 및 기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로,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77개 상장기업을 대표하고 있으며 3), 서베이 조사 결과는 이들 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각 질문에는 실제 응답 수가 제공된다. 일부 질문은 복수응답이 가능하여 총합이 100%가 아닐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와 동 보고서의 과월호4)에서 제시된 유사한 질문과의 비교를 위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그림 1> 귀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회사의 기업문화에 대한 정의를 검토하거나 승인하고 있는가?

18%

예, 
이사회 검토 수행

3%

예, 
이사회 승인 실시

예,
위원회 검토 수행

예, 
위원회 승인 실시

11% 0%

아니요,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검토 및 승인 미실시

회사에 기업문화에

대한 정의가 없음

(또는 없는 것으로 인지)

모름

1%43%42%

(중복응답 포함 74개 응답)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2018-board-practices-report.pdf


<그림 2> 귀사의 이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항목으로서 기업문화에 대한 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20

딜로이트 글로벌의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보고서(과월호)에서 ‘기업문화 리스크의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75%는 ‘이사회’, 20%는 ‘보수위원회‘, 18%는 ‘기업문화 리스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1%

24%

7%

1%

21%

48%

4%
1%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이사회 기업문화감독의
책임이명시적으로

위임되지않음

모름 기타위원회

(중복응답 포함 67개 응답)

참고: 응답자 1명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가 주요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림 3> 귀사의 기업문화 리스크 관리 책임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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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의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보고서(과월호)에서는 유사한 서베이에 대한 결과로 ,

최고인사책임자(CHRO)와 최고법률책임자(CLO) 또는 법무총괄이 각각 75%와 23%로 가장 보편적인 책임자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CEO)는 서베이의 응답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복응답 포함 65개 응답)

참고: 기타 응답에는 최고책임관리자(CAO), 사장, 최고지속가능경영 책임자가 포함되었다.

78%

45%

22%

18%

11%

8%

8%

6%

5%

최고인사책임자(CHRO)

최고경영자(CEO)

최고법률책임자(CLO)/법무총괄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

최고다양성책임자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해당 없음

모름

기타



<그림 4> (위원회 수준과 비교하여) 이사회 안건에서 기업문화 주제를 다루는 빈도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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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8%

21%

61%

2%

11%

모든 이사회
회의 시

분기별 반기별 매년 필요시/수시 기타 전혀다루지않음

(중복응답 포함 61개 응답)



<그림 5> 귀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업문화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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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별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사회 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 대형 상장법인 8%, 중형 상장법인 20%

• 경영진이 제공하는 관련 브리핑 및 간행물 - 대형 상장법인 38%, 중형 상장법인 27%

(중복응답 포함 58개 응답)

참고: “자문위원회” 또는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다.

83%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전문 경력 및 기타 이사회
활동 경험)

전문협회(미국 기업이사협회, 
기업 거버넌스 협회 등)

경영진이 제공하는 관련
브리핑 및 간행물

이사회 교육(대면 또는 온라인)

외부 자문

해당 없음

모름

34%

34%

31%

17%

14%

9%

3%



<그림 6> 귀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는 기업문화와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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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별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이직률 및 감원율 - 대형상장법인 70%, 중형 상장법인 43%

• 기대되는 행동과 가치를 장려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및 그 영향 - 대형 상장법인 17%, 중형 상장법인 40%

•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 서베이 결과 - 대형 상장법인 52%, 중형 상장법인 27%

• 윤리·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동종업계 벤치마킹 데이터 - 대형 상장법인 43%, 중형 상장법인 13%

•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 대형 상장법인 35%, 중형 상장법인 10%

•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관련 정책 및 보고서 - 대형 상장법인 70%, 중형 상장법인 53%

딜로이트 글로벌의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보고서(과월호)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결과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정보로 ‘핫라인 보고(78%)’, ‘조사에 따른 발견사항(68%)’, ‘기업문화 서베이 결과(58%)’가 포함되었다.

(중복응답 포함 57개 응답)

기업문화 또는 참여도 서베이 결과 84%

70%

65%

60%

56%

46%

35%

33%

30%

28%

“핫라인” 신고 및 내부신고자 제보

윤리행동강령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관련 정책 및 보고서

감원율 및 이직률

기업의사회적책임, 임직원자원봉사관련정책및보고서

윤리및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에대한임직원서베이결과

기대되는행동과가치를장려하는인센티브프로그램및그영향

조사에 따른 발견사항

윤리·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에대한동종업계벤치마킹데이터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직원의 기타 피드백(퇴사 면담 등)

고객 불만

25%

11%

11%

7%

2%

2%

0%

기업의경영목적및브랜드에대한기업문화의부합성과관련된데이터

회사에 대한 SNS 게시글

해당 없음

기타



<그림 7> 귀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는 기업문화와 행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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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별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기업문화 및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철학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과의 정기적인 소통(예: 현장 방문) - 대형

상장법인 38%, 중형 상장법인 10%

•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를 제외한 최고경영진 이하 직원과의 소통 - 대형 상장법인 48%, 중형 상장법인 27%

딜로이트 글로벌의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보고서(과월호)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결과에서 가장 일반적인

응답으로는 ‘기업문화 및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 철학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과의 정기적인 소통(25%)’,

‘최고경영진 이상의 리더십 개발에 대한 감독 확대(52%)’가 포함되었다.

(중복응답 포함 55개 응답)

참고: 기타 응답에는 매년 제조 현장을 방문하고, 이사회가 해외 지사 중 한 곳에서 이틀간 회의를 개최하며 현지
팀을 만난다는 응답이 포함되었다.

최고경영진 이상의 리더십 개발 및 승계계획에대한 감독56%

이사회및위원회회의를제외한최고경영진이하직원과의소통33%

기업문화정의, 설명또는공시(예: 가치선언문, 기대및/또는승인)29%

27%

24%

20%

11%

5%

5%

기업문화에대한효과적인감독을위한이사회성과평가

해당없음

기업문화및최고경영진의윤리경영철학을강화하기위한
직원과의정기적인소통(예: 현장방문)

투자자 행사 참여

고객 행사 참여

기타



<그림 8> 지난 1~2년 동안, 귀사의 이사회는 전략적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기업문화를 어떻게 고려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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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의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보고서(과월호)에서는 더욱 집중함(42%), 변화 없음(50%),

고려하지 않음(4%), 모름(4%)으로 나타났다.

(56개 응답)

더욱 집중함 변화 없음 고려하지 않음 모름

<그림 9> 지난 1년 동안 귀사의 주주 중 경영진 또는 이사회와 기업문화 관련 문제를 논의하거나

논의할 것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가?

“모름“으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의 시가총액별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경영진과 직접 소통을 요청함 - 대형 상장법인 36%, 중형 상장법인 13%

•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직접 소통을 요청한 경우가 없음 - 대형 상장법인 55%, 중형 상장법인 67%

딜로이트 글로벌의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보고서(과월호)에는 응답자의 21%가 ‘인력/인적자본 및

기업문화’를 주주가 경영진 및 이사회와 논의했거나 논의하도록 요청한 주제로 응답했다.

64%

21%

9%

7%

7%

2%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직접 소통을 요청한 경우가 없음

경영진과직접 소통을 요청함

모름

주주 제안 또는 주주 캠페인 이니셔티브

사외이사와의직접 소통을 요청함

기타

(56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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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딜로이트그룹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2024 Boardroom SkillsEnhancementProgram세미나,세션 I-1.자금통제공시대응을위한지배기구의점검포인트,2024.09

2) 금융위원회,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발표 , 2018.04.09

배경

□ 2018년 11월 개정된 외부감사법(제8조 제6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기존의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됨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목적으로 하며, 자산의 보호와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함에

따라 자금 부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환이며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주요 대상임

• 과거의 샘플링 기반 입증감사 방식으로는 재무제표의 모든 오류나 부정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회사의 자금통제 절차와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적정성 확보에 중점을 둠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2) 이며, 재무정보 외의 비재무정보도 감사 대상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횡령 등의 자금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하는 방향으로 자금 관련 공시제도가 강화됨

□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자금부정 통제 공시 대응에 대응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함

□ 자금 관련 공시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25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함

□ 본고에서는 감사위원회가 자금부정 통제 공시에 대응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을 짚어 봄

□ FY2023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7개사이며, 이중

16개사(18.4%)는 자금 관련 사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감사위원회는 부정위험평가, 중요한 부정위험별 통제수립,모니터링 및 공시자료의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 종속회사에 대해 기존에 구축된 통제활동이 부정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적정한지 점검하고 유형별, 지역별

통제활동의수립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것도 유용하며 특히, 종속회사모니터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함

□ 종속회사의경우지배회사와는달리해외및현지법인이기때문에인적·물적인프라와자원이부족한경우가많음에따라

내부통제설계및운영이미흡할수있는특징을고려하여자회사,종속회사의자금사고리스크를주의깊게살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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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이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자금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점검해야 할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됨

•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5개의 구성요소와 관련 17개 원칙이 존재하고 기능하며, 5개의

구성요소가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그림 1> COSO Framework에 기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별 감사위원회 점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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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금사고 발생 현황

□ 최근 자금사고 발생 현황을 검찰청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매 분기 평균 13,000 건의 재산범죄 및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4분기 모두 횡령범죄가 급증하였으며, 2023년 12분기 모두

대형사건이 끊이지 않아 과거 5개년 보다 최고 횡령건수를 넘어서고 있음

<그림 2> 검찰청 분기별 재산범죄 및 횡령 건수 3)

□ 2019년에서 2022년에 이르면서 횡령·배임 공시건수가 감소하다가 2023년에 급격하한 상승추이를 보여줌

• 2019년의 신고건수에 대해서는 2019년 외부감사법 강화에 따라 내부신고 활성화, 포상제도 도입에

따라 다른 연도에 비해 실질적인 횡령 발생 건수가 많았다는 해석 보다는 신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3>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공시 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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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청,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2023년 3분기, 제28호) , 2024.01.18

4) 금융감독원,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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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근 3년 상장회사 횡령·배임사건 피해금액 규모 5)

□ 2020년 대비 2022년에 횡령 금액이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이 횡령 사건의 발생 빈도가 높음에 따라 ‘자금 부정

통제’ 공시제도를 마련하게 되는 배경이 됨

5) 매일경제, “상장사 횡령금액 3년간 6배 늘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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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사고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FY2023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87개사이며, 이중

16개사(18.4%)는 자금 관련 사유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 관련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음 ([별첨 1] 참고)

<표 1> FY2023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및 자금 관련 사유 부적정 의견 기업 수 6)

자금부정 통제 공시의 배경 및 내용

□ 2023년 5월, 외부감사규정의 개정1)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개정할 권한이

금융감독원에 부여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세부절차와 운영 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서식이

구체화되고, 새롭게 포함할 사항이 규정됨

6)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상세 기술 필요)

7) 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성 강화 및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 , 2023.12.29

<표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 신설·추가 사항 7) 

시장구분 의견변형 기업의 수 자금관련 내부통제 부정적 기업

유가증권 19 7

코스닥 10 9

코넥스 58 0

합계 87 16

구분 내용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주총·이사회·감사(위원회)]

• 중요한 취약점 시정조치 계획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포함

•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 추가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 → 이사회]

• 수신인을 이사회로 한정

• 감사(위원회)가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내역,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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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및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하는 방향으로 자금관련 공시제도가 개선되었고,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 작성지침이 마련됨 8)

• 기존의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상의 예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평가·보고 사실 및 그 결과를 단순 기술하는데 그쳐 공시내용이 형식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취지가 퇴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상세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및 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되는 한편,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재

가능함

• 자금부정 통제 공시의 상세 예시는 [별첨 2] 참고

8, 9)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024.11.11

<그림 5> 자금부정 통제 공시 예시(운영실태보고서 첨부) 9)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와 검토 대상 중

‘금융회사(자산1천억원미만, 대형비상장)’는 2025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임 (단,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됨)

□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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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관련 부정위험 평가

□ 부정은 회계부정, 횡령, 부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횡령 이 자금통제 공시 대상임

□ 부정위험 평가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주요 지역, 사업의 유의한 계정과목 및 프로세스의 부정위험을

평가하여 위험 기반의 자금 통제활동을 수립해야 함

• 자금부정 통제 공시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회사의 자금 리스크가 얼마나 잘 파악되고 통제활동이

설계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 부정위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내용

• 회사가 속한 Industry와 Market에서 발생하는 부정 유형 및 시나리오

• 과거에 회사에서 발생한 부정의 유형(내부고발 정보 등을 고려)

• 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인

•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적 특성

• 자동화의 정도

• 판단과 추정의 정도

•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비경상적인 거래 여부

• 기말에 집중된 거래

• 경영진의 통제 무시 및 권한 남용에 취약한 정도



34

□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된 다수의 자금사고 사례의 발생한 환경은 인터넷뱅킹 관리, 업무분장, 법인인감

관리, IT시스템 접근제한 등의 미비, 그리고 통제수행자가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데서 기인함

<그림 6> 자금사고 사례 내용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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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22.12월,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서 제시한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
는 적발하기 위한 통제와 그 항목 구분을 예시로 참고하되, 회사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기재 및 구분할 수 있음

11) 본 사례는 예시일 뿐이므로, 주요 사업, 규모 등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참고 필요

공시 대상 자금 통제활동의 범위

□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직접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 핵심 통제활동(연결상 종속회사도 포함)이 공시 대상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발표(‘24.11.11)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의 작성 사례’에 제시된 예시 통제활동은 다음과

같음 10)

<표 4>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의 작성 사례 – 일반사례(개별·별도 기준) 11)

통제활동 범위 세부통제·프로세스 예시

전사적 수준 통제

• 부정방지 제도 운영

• 부정위험 평가

• 업무분장 현황 관리

• 모니터링

자금통제

• 계좌 등록/변경

• 계좌 현황 관리

• 계좌 완전성 검토

• 인감 사용통제

• 자금 집행 제한, 펌뱅킹

• 자금 집행 검토

• 자금 집행 전표 승인 업무분장

• 일일자금 입출금내역 관리

• 자금 조달 검토

• 채권·채무조정 검토

• Vendor Master 생성·변경 검토

기타 업무 수준 통제

• 거래처 Master 생성·변경 검토

• 실사를 통한 재고수량 확정

• 판매 재고 출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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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 사례는 예시일 뿐이므로, 주요 사업, 규모 등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적절하게 참고 필요

<표 5>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의 작성 사례 – 금융업 사례 12)

통제활동 범위 세부통제·프로세스 예시

전사적 수준 통제

• 순환근무·강제명령휴가

• 내부고발제도

• 사고예방대책

• 직무분리

• 상시감시

• 자점감사

자금통제

• 여신실행 업무분장

• 여신실행 시스템 제한

• 여신 송금 제한

• 영업점 출납합계표 마감 승인

• 일일 거래건 대사 확인

• 자금인출 거래 승인

• 인출대금 지급 승인

• BOK-Wire 자금결제 권한 분리

• 지준예치금 잔액 대사 확인

기타 업무 수준 통제

• 파생상품 거래 승인

• 파생상품 기표 확정 권한 분리

• 대출서류 관리

• 유가증권 거래 입력 및 실행 권한 분리

• 유가증권 거래 승인

*금융업 특성상 일반사례(개별·별도 기준)와 다른 통제를 일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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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부정 통제 공시서식 작성 방법

□ 기재 대상 통제는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및 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되며,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도 자금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재할 수

있음

<표 6> 자금 관련 부정위험 예방·적발 관련 통제의 판단기준 13)

구분 내용

전사적 수준 통제(의무)
•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통제로서 내부회계 설계 운영의 주요 원칙에 대응하여 판단

자금통제(의무)

•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핵심통제로서 동 핵심통제를 선별하는 데 다음의 기준을 참고

‐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인가?

‐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이 명확히 식별되는가?

‐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지 않는 경우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의 발생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기타 업무 수준 통제(선택)

•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통제 외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데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핵심통제로서 동 핵심통제 선별

시 자금통제와 동일한 판단기준(상동) 적용

□ 기술의 정도는 통제 기술서 상 통제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대로 기술하는 것도 허용됨

□ 점검결과는 수행부서 및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기술해야 함

13)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 관련 FAQ」,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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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자금부정 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업무 체크포인트

□ 경영진은 자금부정 통제 공시대응의 준비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부정위험 평가 시 종속회사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함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의 통제활동의 차이를 어떻게 표준화하여 기술할지도 회사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그림 7> 경영진의 자금부정 통제 공시 대응을 위한 업무 체크포인트



감사위원회의 자금부정 통제 공시대응을 위한 점검 포인트

1) 감사위원회의 점검 포인트

□ 감사위원회는 자금부정 통제 공시 대응을 위해 부정위험평가, 중요한 부정위험별 통제수립, 모니터링 및

공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함

• 종속회사에 대해 기존에 구축된 통제활동이 부정위험평가에 기반하여 적정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속회사의 유형별, 지역별 통제활동의 수립이 적정한지 살펴보는 것도 유용함

• 특히, 종속회사 모니터링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신고 관련 사항이 통제활동에

포함되어야 함

‐ 해외 현지 법인에 있는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 제도가 마련되었다면 통제활동에 공시하는 것이 권장됨

‐ 금융당국에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회계부정 근본 처방의 일환으로 내부신고 활성화

과제를 강조하고 있음

<그림 8> 감사위원회의 자금부정 통제 공시 대응을 위한 점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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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부정 대응 모니터링 수단: 데이터 분석 시스템 통제 예시

□ 감사위원회는 자금부정을 효과적으로 예방·적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동 수단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통제를 수립할 경우의 통제 기술

예시는 다음과 같음

<그림 9> 데이터 분석 시스템 통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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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종속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 해외 종속회사 재무관리의 주요 위험요소로는 ‘정보의 부재’와 ‘인식의 부재’를 꼽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 및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함

□ 연결 종속회사의 경우 지배회사와는 달리 해외 및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와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에 따라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할 수 있는 특징을 고려하여 자회사, 종속회사의 자금사고

리스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함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연결종속회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

<표 7>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회사가 추가로 고려할 사항

구분 내용

Phase 1. 부정위험 평가

• 지배회사와 상이한 산업과 시장에서 운영되는 종속회사 고려

• 각 종속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상관행 특성 고려 (중국, 베트남, 인도 등)

• 지배회사와 상이한 ERP환경 고려

• 각 종속회사의 경영진의 통제무시 및 권한남용에 취약한 정도 고려

Phase 2. Scoping 재검토

• 연결그룹에서 차지하는 자금활동에 대한 각 종속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Zero base에서 Scoping 재검토 필요

• 질적 리스크를 신중히 판단

Phase 3. 전사수준통제

• 종속회사임직원의 내부고발/신고제도의 활성화

• 자금관련 업무분장에 대한 그룹의 Policy정립 (보완통제 포함)

• 종속회사 자금담당자의 순환근무제도 도입 고려

• 각 종속회사의 자금 관련 통제활동 운영 수준에 대한 보고수단 정립

• 각 종속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론 정립

Phase 4. 자금통제

• 그룹의 자금표준통제 정립

• 표준통제로 적용이 어려운 종속회사의 유형별 표준통제 고려

(지역별, ERP시스템별 등)

• 그룹표준통제 중 종속회사가 적용해야만 하는 필수통제 지정 고려

• 각 종속회사가 선택한 통제 수준을 계량화하여 종속회사별 통제 수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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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표 8> 자금 관련 사유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또는 검토 의견 원문 예시

‐ 재무결산보고 및 자금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는 회사의 전사수준 통제를 비롯하여 차입 등 약정거래의 자금통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성 검토,

‐ 관계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검토와 그 외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산통제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 인감의 사용시 인감대장에 사용내역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관리를 통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거래사실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통제절차를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당기 중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부정으로 인하여 전사적
수준의 통제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전 대표이사의 수표 무단인출 등 일부 자금거래 관련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미비가 발견되었습니다.

‐ 다수의투자및자금거래의정당성, 자금조달거래와관련하여거래의정당성과회계처리, 특수관계자범위와거래의
완전성등에대한통제절차를회사가설계하고운영하고있다는충분하고적합한검토증거를확보할수없었습니다.

‐ 주요 자산의 취득과 처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평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한
회사의 통제절차가 적절하게 설계 및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자금일보, 자금 일계표의 작성, 자금 일계표와 계좌잔액의 대사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회사는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자금거래의 적법성 검토 및 승인과 이에 대한 주석 공시와 관련한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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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 예시 개정본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14)

14) 금융감독원,「자금 부정통제 공시 서식 예시 개정본 」, 2024.11.11

15)자금횡령방지를위한내부회계관리제도업무체크포인트(‘22.12월,공인회계사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제시한자금관련부정위험을예방·적발하기위한통제와그항목구분을예시로
참고하되,회사규모등상황에따라회사의통제활동을적절하게기재및구분할수있음

16)전사적수준통제와자금통제중자금관련부정위험을예방·적발하는데관련된것으로판단한통제(다만,자금통제는직접관련된핵심통제에한함)를기술하되,그외업무수준통
제중회사가자금관련부정위험을예방·적발하는데직접관련된것으로판단한핵심통제를포함하여기술할수있음.이때,통제기술서의통제활동을통합·요약기술하는것이원칙
이되,회사의상황에따라그대로기술할수도있음.다만,통제수행자·항목은명시적으로기술함

17) 작성·공시범위는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대상전체와같으며,각통제를설계·운영한회사를기재한다.(일반내부회계관리제도공시서식의경우해당열이삭제됨)

18)설계및운영평가를수행한결과를표기하되,수행팀·시기,(중요한취약점이있는경우)중요한취약점및이에대한시정조치계획또는이행결과를포함함



□ 본고에서는 국내외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 및 고려사항에 대해 논하고자 함

•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KOSPI200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간 보수 수준

•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글로벌 500대 기업의 사외이사 간 보수 수준

□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보수 수준은 성과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수 수준을 주주 환원

수준과 맞추며, 장기적인 의사결정 차원에서 보수수준을 설정하여 이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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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배경

□ 사외이사 보수의 개념은 회사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하며 월급,

상여금, 성과급 또는 퇴직금 등이 포함됨 1)

•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른 보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상도 포함됨

□ 사외이사의 보수는 이사진의 보수에도 포함되므로 당사자 뿐만아니라 주주, 직원, 언론 및 금융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외 사외이사 보수 현황을 비교해보고 추후 고려사항을 논하는 것이 의미있는

사안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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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의 결정 절차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변경이 불가함 2)

•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적법하게 결정된 사외이사 보수액의 변경은 불가함 3)

•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음

□ 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상당한 적정선에서 책정되어야 할 것임

□ 사외이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사안 등과 관련하여 이슈가 될

소지가 있는데, 사외이사직 유지를 위해 최고경영진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여지가 있음

□ 보수 공시와 관련하여 임직원 중 개인 보수총액 상위 5인의 보수를 공시해야 함 4)

국내 사외이사 보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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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평균보수는 4,867만원에 달하며 2024

회계연도에는 5,078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KOSPI200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보수는 7,063만원이고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평균보수의 1.5배이며 2024 회계연도에는 7,288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 감사위원의 평균보수는 5,382만원에 달하며 2024

회계연도에는 5,494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23 회계연도 기준 국내 KOSPI200 기업의 감사위원 평균보수는 7,574만원이고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감사위원 평균보수의 1.4배이며 2024 회계연도에는 7,636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KOSPI200 기업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보수수준의 차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경영활동의 다양화로 인해 각 기업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부여받은 역할의 차이 및 수행 소요

기간의 차이가 요인중의 하나로 사료됨

국내 사외이사 보수 현황

구분
2022년 회계연도 2023년 회계연도 2024년 회계연도 (E)

인원 수 평균보수 인원 수 평균보수 인원 수 평균보수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2,267 4,799 만원 2,360 4,867 만원 2,532 5,078 만원

감사위원 1,360 5,278 만원 1,432 5,382 만원 1,479 5,494 만원

KOSPI200 기업

사외이사 829 6,884 만원 846 7,063 만원 860 7,288 만원

감사위원 535 7,238 만원 547 7,574 만원 571 7,636 만원

<표 1> 2022~2024년 사업연도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 평균보수 현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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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500대 기업 사외이사의 평균보수 수준은 국내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2023 회계연도 기준 사외이사의 연간보수는 기본급 2억원 수준(143,106 USD)이며 이외에도 각

위원회 근무수당 및 위원장별 개별 수당과 주식제공(스톡옵션 또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이 있음

• 글로벌 사외이사의 경우 국내 대비 처한 환경 및 경제규모 등의 차이로 인해 보수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내 대비 위원회 겸임 수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회의자료 검토, 비공식 회의, 외부감사인 및

유관조직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에 투입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글로벌 기업 사외이사 보수 현황

<표 2> 2024 회계연도 S&P500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 현황 6) 

추가 기본급

위원장

기본급

위원장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글로벌 500대 기업 사외이사의 경우 보수를 지급 받는 방법에 있어서도 회사가 제시한 평가항목을 충족할

경우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제도가 활성화된 특징이

있음

• 국내 대다수 상장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상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미공시하고 있으나 현금지급이 주된

방법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대기업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있는데, 해당 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이행한다면 순기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표 3> 2024 회계연도 S&P500 기업의 사외이사 보수 수령 유형별 비중 7) 

기타 5%
(복지)

□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국내외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보수 현황에 대해 논하였음

□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KOSPI200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간 보수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 자산 및 매출 외형이 큰 대기업일수록 저명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글로벌 500대 기업의 사외이사 간 보수 수준의 차이도 있었음

• 국가별 상이한 근무 환경, 제도 및 투입시간 및 경영활동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도의 차이라고 추정됨

□ 이상적으로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보수 수준은 성과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수 수준을 주주

환원 수준과 맞추며, 장기적인 의사결정 차원에서 보수수준을 설정하여 이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사외이사의 보수가 상승되는 만큼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도있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임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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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횡령 등 자금 부정의 예방·적발을 위해 추가 시행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금 부정 통제’ 공시를 도입하였음

□ ’25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하며, ’24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가능함

□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 ‘와 ‘대형 비상장회사 ‘ 중

비금융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시행 예정임

□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기업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1)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2022.10.06

2)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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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개요

구분 내용

대상 회사
•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회사*(「외부감사법」§8①에 따른 내부회계 설계·운영 대상)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1천억 원 이상)

관련규정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기준」 문단 25 

및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별첨 1) 운영실태보고서 예시

※ ’24사업연도에한해기존「내부회계평가및보고모범규준」선택시 ‘자금부정통제’미공시가능

논의 배경

□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횡령 등 자금 부정의 예방·적발을 위해 추가 시행한 통제는 적극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 경영진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행한 내부통제활동을 포함하도록 상세한 공시서식을

마련하였음 2)

• 자금부정 통제(자금이체·기록, 대사 및 물리적 통제), 종합적인 부정위험 평가 수행, 정보기술 일반통제,

보상정책과 연관된 부정 유인·압력 파악 등



□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하며, ’24사업연도는 기업이 선택하여 공시 가능함 3)

*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단순 열거함에 따른 과다 공시 문제를 방지하고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 지침과 유사한 통제활동을 담은 참고 자료(작성 사례, FAQ)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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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공시서식 ‘(별첨1) 운영실태보고서 예시’에서 항목별 상세 설명

작성사례및FAQ 참고자료 서식 작성 사례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 제공

공시 서식

□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상세 기준을 제공함

•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통제(회사 전체 또는 업무 수준 통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함 (의무 사항)

• 그 밖의 업무수준 통제도 자금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재 가능함 (선택 사항)

• 기술 정도는 회사의 통제 기술서 상 통제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함

• 점검 결과는 수행부서, 수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기술해야 함

‐ 중요한 취약점은 하나 또는 여러 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 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3)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 지침과 유사한 통제활동을 단순 열거함에 따른 과다 공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참고 자료(작성 사례, FAQ)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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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의 공시 서식‘ 예시 개정본 및 참고자료 (붙임1).」, 2024.11.04

5)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22.12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에서 제시한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 또는 적발하기 위한 통제와 그 항목 구분을 예시로 참고하되, 회사의 규모 등 상황에 따라 회사의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기재 및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 >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주요 내용 4)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

(붙임)

○ 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

구분 5) 회사가 수행한 통제활동
설계운영 실태 점검 결과

(수행부서, 수행 시기 등)

자금통제

( 입 출 금 계 좌 관 리 ,

입출금 관리, 수표관리,

법인카드관리 등)

(예) <계좌 등록/변경>

자금팀장은 계좌등록 및 변경 시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함

(예) 테스트 수행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음

(내부회계팀, ‘X1.7월, ‘X2.1월)

(예) <법인인감, OTP 사용통제>

감사팀에 의해 법인인감, OTP의

물리적 접근이 통제되고 있으며,

감사팀장의 사용대장 상 날인/사용

목적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날인/사용이 허용됨

(예) 테스트 수행 결과, XX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XXX의

시 정 조 치 를 이 행 할 예 정 임

(내부회계팀, ‘ X1.7월, ’ ‘X2.1월)

····· ·····

20××년 × 월 × 일

대 표 이 사 × × × (인)

내부회계관리자 × × × (인)



시행 시기

□ 내부회계 감사 대상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와 검토 대상 중 ‘금융회사(자산 1천억

원 미만, 대형 비상장)’는 ’25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이며, ’24사업연도는 선택 적용임

□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26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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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시행 시기

내부회계감사대상

자산 1천억원이상 (’25년의무적용)

내부회계검토대상

자산 1천억원미만금융회사 (’25년의무적용)
상장
회사

자산 1천억원미만비금융회사 (’26년의무적용)

n/a

자산 1천억원이상금융회사 (’25년의무적용)

대형
비상장
회사

자산 1천억원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자산 1천억원이상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자산 5천억원이상기타비상장회사 (’26년의무적용)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게 함에 따라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세부 작성 지침과 참고자료를 통해 기업의 작성 부담은 경감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은 제고 될 것임

□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 주요 내용, 작성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 예정이며,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예고(~12월

2일)를 거쳐 연내 완료 예정임



□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 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를 위한 지수를 공개하였음

□ 9월 2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구성종목 및 선정기준을 발표하였고, 9월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지수가 제공되고 있으며, 11월 4일에는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ETN이 출시되었음

□ 자본효율성, 주주가치 제고 성과 등 질적지표를 반영한 밸류업 지수 개발을 통해 한국 증시에서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한 지수상품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 재평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상장기업에게

지수 편입 및 유지에 대한 동기를 제공해 주주환원 및 자본효율성 제고 노력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논의 배경

□ 정부의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1)의 일환으로 기업가치 개선노력과 성과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 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개발하였음2)

• 지수 상품화 및 투자활성화, 지수 편입 동기부여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함임

□ 한국거래소는 최적의 밸류업 지수개발을 위해 지수 컨셉 도출, 선정기준 마련, 지수 성과 검증 및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수 개발 전 단계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함

1) 금융위원회,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2024.02.26

2) 한국거래소,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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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향

□ 시총, 거래대금 등 규모 요건 이외에 객관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요건을 평가지표로 채택함

• 특정 산업군에는 적용 불가 또는 평가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산출방식이 확립되지

않은 평가지표는 선정기준에서 배제함

구분 내용

산업군별 편차 고려
• 선정기준 적용 시, 특정 산업군에 편중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 채택

성장 기대주 편입

• 공시기업 특례 편입, 산업군별 PBR 상대평가 적용 등을 통해 기업가치
우수 기업 뿐만 아니라, 향후 가치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도 적극 편입

‐ 조기공시기업 특례편입(지수발표 시), 표창기업 특례편입 및 공시이행기업
우대편입(정기변경 시) 등을 통해 점차 공시기업 중심으로 전환

‐ PBR 절대수치가 낮더라도 산업군내 50% 이내이면 지수 편입 가능

지수 차별성 강화
• 연기금 등 기관 참여 확대 및 상품화 촉진, 신규 투자수요 창출을 위해

코스피 200 지수 등과 차별화

<표 1>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방향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요

□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PBR, ROE 등 밸류업 관련지표가 우수한 1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가중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 시점인 1월 2일 가격을 1,000포인트로 하며 매년 6월 기업 구성과 비중을

재조정함

□ 기관 참여 확대 및 관련 상품화 촉진,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개별종목의 지수내 비중상한을 15%로 제한하여

초대형주(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수 내 영향도를 축소하고 코스피 200 등 기업을 포함함



55

<표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구성

□ 전체 산업군 대표종목이 고르게 편입되어 한국 경제·산업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였으며, 유가·코스닥 종목수

비중이 약 7:3 비율로 구성되어 시장간 종목 배분이 적절하게 반영됨

구분 내용

지수명칭 • 코리아 밸류업 지수 (Korea Value-up Index)

기준시점/기준지수

• 2024년 1월 2일 기준 1,000포인트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년 초일을 기준시점으로 설정

• 지수 상품화를 위해 2019년 6월부터 5년치 소급

구성종목 • 총 100개 종목

정기변경
• 연 1회

‐ 매년 6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

가중방식 • 유동시가총액가중방식 (비유동주식수는 지수 산출시 제외)

비중상한 • 15% (개별종목의 지수내 비중을 15%로 제한)

<표 3>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의 산업군별 분포

구분 정보
기술

산업재 헬스
케어

자유
소비재

금융/

부동산
소재 필수

소비재
커뮤니
케이션

에너지 합계

종목수 24 20 12 11 10 9 8 5 1 100

<표 4>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의 시장분포

구분 종목수 종목수비중(%) 시가총액비중(%)

유가증권 67 67.0 95.3

코스닥 33 33.0 4.7

전체 1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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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방식

□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종목 선정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적용한 5단계 스크리닝을 통해 이루어짐

□ 심사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보통주)이며, 제외 종목은 신규상장종목, 유동비율 10%

미만,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실질심사대상, 최근 사업연도 자본잠식, 기타 부적합 종목 등임

<그림 1>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방식

구분 내용

5단계
스크리닝

① 시장대표성 • 유가+코스닥 시총 400위 이내

‐ 시총 약5,000억원이상, 누적시총90%수준

② 수익성 • 최근 2년간 연속 적자기업 및 최근 2년 손익 합산 시 적자인 기업은 제외

③ 주주환원 •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실시

④ 시장평가 • 최근 2년 평균 PBR 기준

‐ 산업군별순위비율상이50%이내 또는

‐ 전체 순위비율 상위 50% 이내

⑤ 자본효율성 • 최근 2년 평균 ROE 기준, 산업군별로 순위비율 상위기업 100종목 선정

특례요건

• 밸류업 조기 공시 기업은 최소요건(수익성/시총/유동성 등) 충족 시 최우선적으로 편입

‐ ’25.6월 정기변경시부터는 ‘밸류업 표창기업’에 대한 특례편입을 적용하고, 공시 이행여부에
따라 지수편입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당기
순이익

배당/

자사주소각

주주환원수익성

시가총액

시장대표성

PBR

시장평가

ROE

자본효율성 기업가치
창출

(밸류업)

<표 5>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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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성과

□ 과거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면, 밸류업 지수가 기존 시장대표지수인 코스피 200, KRX 300 대비 양호한

성과를 시현하고 있음

□ 연평균 종목교체율은 21.2%, 턴오버 비율은 14.5%로 적정수준의 종목교체가 이루어지면서도, ETF 운용상

안정성도 저해하지 않는 균형잡힌 수준으로 평가됨

구분* 최근 5년 최근 3년 최근 1년

코리아밸류업지수 43.5% △ 7.0% 12.5%

코스피200 33.7% △ 16.5% 4.3%

KRX 300 34.3% △ 14.4% 4.9%

<표 6>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시장대표지수의 기간별 수익률 비교(~’24.8월말)

* 최근 5년/3년/1년 전 정기변경시점(6월)을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

구분 종목교체율 턴오버 비율

코리아밸류업지수 21.2% 14.5%

<표 7> 코리아 밸류업 지수 안정성

* 종목교체율: 정기변경시 교체종목수를 구성종목수로 나눈 비율
턴오버 비율: 정기변경시 교체종목의 시가총액을 전체 구성종목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비율

지수비교

□ 기업가치 관련 질적지표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지표 측면에서도 기존 대표지수 대비 양호한 수준임

구분 PBR PER ROE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코리아밸류업지수 2.6 18.4 15.6 2.2 23.9

코스피200 2.0 11.2 9.3 2.3 17.5

KRX 300 3.2 12.6 10.4 1.8 15.9

<표 8> 밸류업 지수 및 시장대표지수간 투자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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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 9월 30일부터 실시간 지수 산출(1초 단위)을 개시하였으며,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 유관기관은

10월 31일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함 3)

• 증권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펀드의 원활한 조성과 밸류업 관련 투자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며, 금번 조성될 펀드는 향후 밸류업 관련 투자문화 확산과 중장기 국내 기업가치 제고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11월 4일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TF 12종목(패시브 9종목, 액티브 3종목), ETN 1종목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음

• 금번 ETF·ETN 상장 규모는 총 5,110억원이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과 한국 증시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업계 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지수를 순차 개발할 예정이며, 지수 개발과정에서 확인된 시장수요를 적극

고려하여 후속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발표할 계획임

기대효과

□ 자본효율성, 주주가치 제고 성과 등 질적지표를 반영한 밸류업지수 개발을 통해 한국 증시에서 기업가치를

중시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양한 지수 상품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한국 자본시장 재평가에 일조할 수 있고, 상장기업에게

지수 편입 및 유지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여 주주환원 및 자본효율성 제고 노력이 확산될 것임

3) 한국거래소, 「1.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및 밸류업 ETF 발행사 대표 간담회 개최, 2. 코리아 밸류업 ETF 12종목, ETN 1종목 신규상장」
2024.10.31

<그림 2> 코리아 밸류업 지수 기대효과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

밸류업지수출시

지수선물/
관련 상품(ETF)

투자활성화

시장 재평가/

기업가치중심투자문화

기업가치상승

자본효율성/
주주환원제고노력

기업가치
제고노력확산



□ 금융위원회는 10월 31일, 제7회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회계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하였음

□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을 위해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 시행,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 도입 등에

있어 ‘고객’이자 회계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함

□ 기업계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고, 견고한 내부회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당부함

□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유예는 회계업계의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게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예정이며, 기업·투자자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IFRS 18 도입 연착륙을 지원하고

기업부담 합리화 및 감리·제재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논의 배경

□ 금융위원회는 제7회 회계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회계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업계로부터 제도개선 및 감독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렴함 1)

주요 회계정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1) 주기적 지정 유예

□ ’17년 주기적 지정제 도입 당시부터 외부감사인을 이미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하여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이며, 동 제도는 ’17년 강도 높은 회계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하에 마련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됨

1) 금융위원회,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 및 금융위원장, 회계업계 간담회를 통해 ‘주요 회계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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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월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여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완화방침을 발표하고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지배구조 평가 및 유예방안을 마련 중임 2)

□ 금융위원회는 기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여 근본적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임을 강조하고, 지정 ‘면제‘ 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힘

□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25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및 유예대상 결정

후, ’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할 예정임

(2) IFRS 18 도입

□ IASB(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가 4월 9일 IFRS 18을 확정 발표한 이후, 도입 연착륙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를 ’24.6월부터 운영 중에 있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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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 면제 제도를 추진하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습니
다.」2024.04.02

3) 금융위원회, 「IFRS 18이 ’27년부터 순조롭게 도입·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4.06.13

구분 내용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

• 손익계산서 내에 손익의 원천에 따라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하여 성과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 영업범주:주된사업활동에서발생한손익을포함,다른범주에속하지않은손익(잔여범주)

‐ 투자범주:개별적·독립적수익창출자산,종속기업투자,현금성자산등에서발생하는손익

‐ 재무범주: 자금조달부채, 퇴직연금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

<표 1> IFRS 18 주요내용 -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

□ IFRS에서는 과거 정의하지 않던 영업손익을 잔여범주 개념으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등 발생원천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이는 국내에서 현재 영업 손익을 표시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어,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도입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한국은 ’11년 IFRS 도입 이전부터 영업손익을 주요 규제지표로 사용해온 만큼, 영업손익 개념 삭제 시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영업손익 개념이 계속 필요함



□ 금융위원회는 그간 ‘연착륙 지원 T/F’를 통해 자본시장이나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왔고,

연내 공개초안 발표 시 점검사항과 대응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며,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세밀한 이슈

파악을 위해 4대 회계법인을 T/F에 참여시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밀착 영향 점검과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임

• 특히, 기업과 투자자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도입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IFRS를 제·개정하는

IASB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 및 조율해 나갈 계획임

‐ (예 1)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익 내에 경상적인 항목만 별도의 중간합계로 표시

(“가칭 경상영업손익”, 현재 K-IFRS 영업손익과 유사)

‐ (예 2) 현재 K-IFRS 영업손익과 산출내역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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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경영진 성과측청치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MPM)

• 회사가 IFRS 18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非회계기준 성과측정치를 추가로
공시하고자 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

‐ IFRS가 정한 중간합계에서 시작해 경영진이 따로 정한 MPM까지의
조정내역·계산방식 등 공시

<표 2> IFRS 18 주요내용 - 경영진 성과측정치(MPM)

□ IFRS 18은 경영진이 투자자와 공개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없는 성과측정치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MPM으로 보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금융위원장은 주석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감리에서 지적되더라도 제재 감면하도록 운영하여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한편,

IFRS 18을 계기로 회사·경영진이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성과를 충실히 알리고, 다양한 성과측정치가

개발·활용되는 자본시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겠다고 밝힘

• 미국에서는 MPM의 일종인 Non-GAAP Measure를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하고, 경영진이

자신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하는 주주(투자자)들에게 회사 및 경영진의 성과를 알리고 소통하는 데 적극

활용함

□ IFRS 18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연내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25년 중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며, ’27년 시행 예정임



(3) 감사부담 경감

□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표준감사시간 및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으로, 한공회가 제정함

□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는 외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차감될 수

있 도 록 기 준 을 보 완 하 는 한 편 , 중 견 ·중 소 기 업 에 대 해 서 는 부 분 적 용 (’24 년→ ’25 년 ) 과

적용유예(’24년→’27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자산 2조 미만 회사는 상장, 자산규모에 따라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비율만 적용하고, 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사는 표준감사시간제 적용을 배제함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며, 감사인 및 소속

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내부통제는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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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조직,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관리, 공시를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리 관점에서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인력 및 조직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최고책임자 중심의 공시 체계 구축) 의무 공시에 대한 예상 최종 책임자인 CFO, CAO, CSO는 공시

체계와 방향성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최종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회 또는 산하

위원회의 감독과 지원이 필수적임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역할과 책임 설정) 최종 공시를 위해 지배기업 내의 부서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종속기업의 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종속기업 간 역할과 책임을

설정해야 함

• (공시 업무 및 항목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조직간 역할 및 책임 부여) 초기에는 Task Force 형태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상시업무 조직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기후공시의 경우, 각 부서의

데이터 수집·관리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여 역할과 책임을 정의해야 함

□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관리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종속기업 수준에 따른 공시 우선순위 설정) 종속기업의 ESG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그룹핑(Grouping)

을 통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종속기업별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함

• (의무화 시점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식 검토) 의무화 시점에 맞춰 지배기업이 단계적으로 공시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공시표준과의 종합 대응 여부를 고려해 조율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을 마감

기한으로 설정하여, 역산 일정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 검토, 보완할 수

있도록 함

Q.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와 함께 성공적인 보고서 작성에 필수적인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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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시점에 따른 프로세스, 내부통제 관점의 프로세스 구축) 공시 시점에 맞춰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며, 각 통제유형별로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통제를 설계해야 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를 체계화해야 함

□ 공시를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리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함

•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공시 인식에 대한 확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모두 공시와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공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

• (지표 관련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PI) 추진) 공시 지표의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며, 데이터의 사전준비와 커버리지를 고려해 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체계화해야 함

• (공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필요사항 준비) 기존의 수기 데이터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의

혁신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함. 의무 공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기능, 범위, 요구사항을 사전검토하여

결정하고, 공시 지표에 대한 표준 정의를 통해 공개자료 요구사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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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방향 1)

구분 내용

인력 및 조직

• 의무공시의 최고책임자 관점 중요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역할과 책임 설정

• 공시 업무 및 항목에 따라 조직 구성 및 조직간 역할 및 책임 부여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관리

• 종속기업 수준에 따른 의무공시 적용 우선순위 설정

• 의무화 시점에 따라 단계별 접근 방식 검토

• 보고시점에 따른 프로세스, 내부통제 관점의 프로세스 구축

데이터 및 정보 관리

•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공시 인식에 대한 확산

• 지표 관련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PI) 추진

• 공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필요사항 준비



□ 또한, 지속가능보고서 공시의 근본 취지는 시장과의 소통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형식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ESG 프레임 내에서 당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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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매년 6월경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4가지 회계이슈와 중점 심사대상 업종을 사전에 선정하여 예고해 오고 있음

• ’14년 이후 ’24.5월까지 사전예고한 40여개 회계이슈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총 333사를 중점

심사한 결과, 82사(24.6%)에 대해 회계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5사(54.9%)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등의 중조치를 부과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했으며,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1)

Q. 2024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시, 주요 회계 이슈별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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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무제표 중점심사 절차

회계이슈
선정·공표

‘24.6월

사전예고

결산(회사) 및
외부감사(감사인)

‘25년초

결산감사

회계이슈별
대상회사선정

’25년중

대상선정

재무제표
중점심사실시

’25년이후

심사실시



□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로,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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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이슈

수익인식 회계처리

□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은 수익기준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범주별(계약유형 및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함



비시장성 자산평가

□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하며 관련 기준서(K-IFRS 제1113호, 제1036호 등)에

근거하여 보유 자산의 공정가치 및 회수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 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함

특수관계자 회계처리

□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주주가치)를 판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수익기준서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거래 금액, 채권잔액(대손충당금 설정액 및 당기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포함) 등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함

가상자산 회계처리

□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였고,

‘23.12월, 금융위·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발표 2)함에 따라, 기업은

개발·발행·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올바른 회계 처리 관행이정착될수 있도록선제적으로점검할 필요가있음

•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도 유의해야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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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개요

• 일시

• 장소

• 문의

Agenda 딜로이트와 함께 하는 2024 결산 준비와 스마트한 공시 대응

2024년 12월 19일 (목) 14:00 ~ 16:35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Two IFC, The Forum (3F)

deloitteAnjinAA@deloitte.com, 02-6138-6012
참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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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05 Opening Remarks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

14:05 ~ 14:35 
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 체크포인트

장준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통합재무서비스 그룹 파트너

14:35 ~ 15:05
Ⅱ. 더욱 정밀하게 –

자금부정통제 공시 체크포인트

정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내부회계관리제도 CoE 센터장

15:05 ~ 15:20 Break Time

15:20 ~ 15:50 Ⅲ. 2024회계연도결산, 핵심준비사항은?
김태영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품질관리실 파트너

15:50 ~ 16:30
Ⅳ. 디지털 공시 및 결산 환경의

스마트한 대응

이승영

한국 딜로이트그룹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그룹 수석위원

16:30 ~ 16:35 Closing Remarks 강상욱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자문본부 본부장

□ 금번 세미나는 자금부정통제부터 기업 밸류업 및 디지털을 활용한 공시까지, 급변하는 공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한 공시 전략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2024회계연도 결산 핵심포인트를 점검할 예정임

□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시 및 결산 업무의 주요 이슈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기업의 신뢰성 강화와 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장소 수용인원에 따라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참석 확정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Q&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확인서 발급 및 KICPA CPD 등록 가능

https://www2.deloitte.com/kr/ko/pages/seminar/article/2024-smart-disclosure-seminar.html


웨비나개요

• 대상

• 일시

• 장소

Agenda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효과적인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 과제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 ·C레벨 ·실무진

2024년 11월 5일 (화) 14:00 ~ 16:10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현장 스케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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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05 Opening Remarks 장수재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대표

14:05 ~ 14:30 
Ⅰ. 경영지표와 ESG 공시:

자본시장과의 Communication

유승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14:30 ~ 14:55 Ⅱ. 회사의 부정과 이사회의 역할
노준화

동 센터 자문위원·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14:55 ~ 15:05 Break Time

15:05 ~ 15:30
Ⅲ.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선방안

및 글로벌 이사회 공시 감독 현황

오정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파트너

15:30 ~ 15:55
Ⅳ.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와

이사회 역할

장준호

한국 딜로이트그룹 통합재무서비스그룹파트너

15:55 ~ 16:10 Q&A / Closing Remarks 세션 강연자, 사회자

□ 금번 웨비나는 지배기구의 공시 감독 현황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네 개의 세션을 통해 국내외 공시 감독

현황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공시 감독 역할에 대해 발표자들과 함께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함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앞으로도 축적된 노하우와 차별화된 전문가

인사이트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웨비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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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비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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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비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 가능합니다.

Opening Remarks┃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포함한 공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감독 역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웨비나를 통해 ‘지배기구의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 감독 역할’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조명하고 공시 감독과 거버넌스 선진화에 있어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람

Session Ⅰ. 경영지표와 ESG 공시: 자본시장과의 Communication┃유승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일부 기업의 내부자 거래 혹은 허위 공시 등으로 기업가치가 저평가 된 사례를 소개함

□ ESG 공시 이슈를 살펴보며 충실한 경영지표 및 ESG 공시가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경영지표와 ESG 공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Session Ⅱ. 회사의 부정과 이사회의 역할┃노준화 동 센터 자문위원·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 이사와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변화 최신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응되는 국내 법적 근거와 디지털

포렌식의 역할과 조사 과정을 설명함

□ 감사위원회가 디지털 포렌식을 조사에 활용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한 감리 사례를 제시하며,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는

사외이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Session Ⅲ.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개선방안 및 글로벌 이사회 공시 감독 현황┃오정훈 회계감사부문 파트너

□ 글로벌 ESG 공시 규제 동향에 따른 지배기구 공시 감독의 인식 변화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공시 감독

역할의 차이를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공시 감독의 포인트를 소개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핵심지표개선방안을제시하며,현비즈니스환경에서기업지배구조의개선은필수적임을강조함

Session Ⅳ.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와 이사회 역할┃장준호 통합재무서비스 그룹 파트너

□ 기업가치제고 계획의 수립, 이행점검 및 소통의 전 과정을 이끄는 지배기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배기구의 효과적인 밸류업 공시 감독의 방향성과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함

□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지배기구의 역할을 논의함

Closing Remarks┃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웨비나를 통해 효과적인 공시 감독 방향성을 정립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사항과 강화된

공시 감독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조명하여 실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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